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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

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원지방검찰청
안양지청

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김재하
전화 031-470-4499 / 팩스 031-470-4273

보 도 자 료
2021. 4. 23.(금)

제  목
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
판매한 피고인 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금일(4. 23.) 안양지청 형사2부(부장검사 황우진)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하여 

아동·청소년 및 성인여성 73명의 성관계 영상 등 촬영물을 제공·판매한 

피고인을 구속 기소하였음

 특히, 피해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8명의 불법촬영물에 대하여, “시신 없는 

디지털 인격살인”에 준한다고 보아 재유포를 막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

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의뢰하였음

1 피고인

피고인 A(25세)

2 공소사실 요지

’21. 2. ~ 3. 영리를 목적으로, 텔레그램 채널에 피해자 73명의 성관계

모습 등이 나타난 동영상 캡처파일 124개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제공

후,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59명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

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판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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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)],
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]

’21. 3. 2. ~ 3. 20. 영리를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 2명에

대한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등
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], [아동·

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등)]

3 주요 수사경과

’21. 3. 2. 안양동안서, 수사착수(3. 26. 피고인 체포, 3. 29. 구속)

’21. 4. 6. 안양동안서, 구속 송치

’21. 4. 6. 검찰, 보완수사 요구

- 피고인 ‘휴대폰’에 저장된 소량의 불법동영상만 압수된 상황이어서

피고인 계정의 ‘클라우드’에 저장된 불법동영상의 추가 확보 요구

’21. 4. 15. 안양동안서, 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

- 피고인 계정의 ‘클라우드’에서 불법촬영물 500여 개 추가 발견

‘21. 4. 21. 검찰, 피해자 8명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의뢰

‘21. 4. 23. 검찰, A 구속 기소

4 참고사항

검찰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촬영물 유포를

“시신 없는 디지털 인격살인”에 준한다고 보고 *한국여성인권진흥원

소속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 의뢰

- 불법촬영물을 그대로 두면 재유포로 인한 2차, 3차 피해 가능성 높아

피해자 인적사항 특정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측 요청이 없더라도 검찰이

적극적으로 삭제 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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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피고인 또는 지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삭제 지원 의뢰(8명, 인적사항불명)

※ 제3자가촬영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서울경찰청에서 별도로 피해자 지원 절차

진행 중

*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

구속 송치 후에도, 검찰과 사경은 상호 협력을 통한 강제수사(압수영장에

기한 불법촬영물 추가압수)를 통하여 증거를 보완하는 등 실체를 규명하였고

피고인의 인권 보호 및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음

5 향후 계획

앞으로도 검찰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불법촬영물

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음 ▨


